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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l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

Ÿ 최저임금법 결정기준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단신근로자 기준보다 가구원

을 고려한 생계비를 계상해야함.

Ÿ 공공부문의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의 노동자는 시중노임단가(2015년 8,019원)를 기본급

으로 적용중임.

Ÿ 선진국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 절대액이 높지 않고(OECD 34개국 중 최저임금제 없는 8개국 

포함 시 24위), 이명박 정부 이후 낮은 인상률이 고착화됨. 

l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선순환

Ÿ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지는 않음. 오히려 최저임금 인

상지역의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비교 분석된 결과가 있음.

Ÿ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적정 하도급 단가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하는 경제민주화의 문제임.

Ÿ 임금주도 성장 프로젝트에서 보듯, 임금 비중이 하락하면 총 GDP가 감소하게 됨.

Ÿ 민간소비 부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소비확

대를 꾀하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l 2016년 최저임금 8,000원 

Ÿ 노동자의 기본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임.   

Ÿ 세계적으로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경기침체 극복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은 우

선 시중노임단가인 8천원을 1단계 목표로 인상하고, 가구원 생계비 기준 1만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함.

Ÿ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제선순환 구조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실천에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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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저임금 인상

1. 최저임금법에 따른 결정기준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규정함. 

즉,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

하여야 함. 이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시 항목별롤 고려해야 할 자료를 예시로 들

고자 함.

1) 근로자 생계비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용역보고서(단신근로자),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중위소득

으로 변경됨), 법원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등 다른 대상자와 다른 값의 생계비를 계

상하고 있음.

l  최저임금위원회 용역보고서 : 월 1,506,179원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서>(한국통계학회 2014. 5)

구분 금액(원) 비중(%)

생계비(A+B) 1,506,179 100.0

소비지출(A) 1,275,362 84.7

식료품·비주류음료 124,118 8.2

주류·담배 25,565 1.7

의류·신발 75,403 5.0

주거·수도·광열 333,042 22.1

가정용품·가사서비스 30,529 2.0

보건 70,815 4.7

교통 168,734 11.2

통신 71,003 4.7

오락·문화 73,609 4.9

교육 11,735 0.8

음식·숙박 202,391 13.4

기타상품·서비스 88,417 5.9

비소비지출(B) 230,817 15.3

조세 38,951 2.6

사회보장 98,314 6.5

기타* 93,552 6.2

 

- 기타: 경조비, 교제비, 종교기부금, 귀금속구입 등

l 의원실 독자분석 최저생계비 : 월 1,670,308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최저생계비 비목(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

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에 근거하여 직접 산출해 본 1인가구의 생

계비는 월 1,670,308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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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독자분석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원) 산출 근거

생계비(총계) 1,670,308

식료품비 416,531
▶한국노총 2015 표준생계비 : 453,196

▶민주노총 2015 표준생계비 : 379,866

주거비 420,000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수도권 거주 대학생 평균 월세, 2015년 1월 발표

광열수도비 63,000
국회입법조사처, 가계부문 에너지 이용실태와 에너지 복지정책 방향, 1인 

가구 기준(2012년 기준), (수도료 제외)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35,906
▶민주노총 2015 표준생계비 : 122,726

▶한국노총 2015 표준생계비 : 149,086

피복신발비 92,288
▶한국노총 2015 표준생계비 : 89,476

▶민주노총 2015 표준생계비 : 95,099

보건의료비 152,583
1인당 연간 국민 의료비 2,198달러(1,831,000원)

 - 보건복지부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분석 자료, 2011년 기준

교육비 - (교육비 제외)

교양오락비 130,000 국회입법조사처, 여가활동 지표 현황과 시사점, 2014기준(2015년 4월)

교통통신비 120,000
2013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중 1인 가구 교통·통신비(서울거주 3,798가구 

대상)

기타소비지출 -
(기타소비지출 제외)

 - 이미용품, 장신구, 잡비 등

비소비지출 140,000
(사회보험료만 계산)

사회보험료(급여의 8.38%)

  

 - 식료품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는 양대 노총 평균값 적용

 - 사회보험료는 역산에 의해 산출하였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 발생

 - 교육비와 기타소비지출 등은 제외함

l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산정방식의 문제점

- 최저임금위원회 용역보고서(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의 생계비는 활용 여부가 불분명

함. 최저임금 미만 또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평균 가구원수 2.7명(통계청, 2010년)을 

책임지는 현실을 감안해야 함.

- 다만, 단신근로자의 경우도 실제 기본 문화생활을 전제로 할 경우, 현재의 최저임금액으로

는 불가능함. 또한 시급 계산을 주40시간 근무를 가정하여 월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론상

의 금액일 뿐임.

2)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소득분배율

l 경제성장률

- 2014년 경제성장률 3.3%, 실질임금상승률 1.1%

- 경제가 성장해도 오르지 않는 임금 =>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 실질임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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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경제성장률 2.8 4.6 4.0 5.2 5.1 2.3 0.3 6.3 3.6 2.3 3.0 3.3

실질임금 

증감률
5.5 2.3 3.8 3.4 3.0 -0.2 -0.5 3.4 -4.7 3.0 2.5 1.1

자료: 한국은행, 고용노동부(5인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l 물가상승률

- 2007~2012년 물가상승률 14.5%, 명목임금상승률 12.4%, 실질임금상승률 2.3%

- 물가상승률만큼도 오르지 않는 임금

<단위 : %>                             

구분 1997Q4 ~ 2002Q4 2002Q4 ~ 2007Q4 2007Q4 ~ 2012Q4

명목임금 상승률 40.2 36.1 12.4

소비자물가 상승률 17.5 15.8 14.5

실질임금 상승률 19.4 17.6 2.3

자료: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3.12)

l 소득분배율

- 2001년~2012년까지 국민소득 6.5%, 가계소득 5.7%, 기업 9.8% 성장

- 2013년 한국 기업저축률 21.5%로 OECD 25개 국가 중 3년 연속 1위

- 2014년 10대 그룹 상장사 사내유보금 504조, 1년새 40조 증가

- 2013년 법인세 감면액 총 9조3천억원 중 재벌기업 5조6천억원(10대 그룹의 감면액 비중은 

55%)

Ÿ 소득분배율 변화 추이 =>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연도 1975 1985 1995 1998 2004 2012

노동소득분배율 78.0 75.5 75.9 80.4 70.4 68.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Ÿ 국민소득이 6.5% 성장해도, 가계는 5.7%만 성장, 기업은 9.8% 성장

91-95 96-00 01-05 06-12 91-00 01-12

GNI 증가율 16.4 8.2 7.6 5.8 12.3 6.5

가계소득증가율 16.1 7.5 6.7 4.9 11.8 5.7

기업소득 증가율 17.2 9.4 11.9 8.3 13.3 9.8

(연 평균 증가율 단위: %) 자료: 한국은행

Ÿ 소득분배 악화로 저소득층은 증가하고 중산층은 몰락 => 2008년 24.7%였던 저소득층이 

2012년 26%로 증가했고, 중산층은 44.8%에서 41.3%로 감소(한국조세재정연구원)

Ÿ 기업의 저축율은 증가하고, 사내유보금은 쌓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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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 통계’, 2013년 한국 기업저축률 21.5%로 OECD 25개 국가 중 1위. 

2007년까지 15% 내외로 10위 정도였지만 2008년 16.8%로 7위로 상승한 이래 계속 올라 2011

년부터 3년 연속 1위를 기록함.

- 사내유보금 : 2012년 전체 기업 사내유보금 762조(국회예산정책처 2014), 2014년 10대그룹 상

장사 사내유보금 504조, 1년새 40조 증가(연합뉴스 2015.03.23.)

Ÿ 그럼에도 재벌 세금 대폭 인하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법인세 감면액 전체 9조3

천억원 중 재벌기업 감면액이 5조6천억원, 2000년 이후 처음으로 60% 이상 차지, 10대 그

룹의 감면액 비중은 무려 55%(2012년 대비 2013년 전체 법인의 감면액 규모는 축소, 재벌 

집단은 감면액 상승)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동조건 

① 평균 근속연수 : 2013년 기준, 5.5년으로 OECD 25개 국가 중 꼴찌

② 임시직 비율 : 2013년 기준, 22.4%로 OECD 28개 국가 중 24위

③ 연간 근로시간 : 2013년 기준, 2,071시간으로 OECD 28개 국가 중 27위

④ 저임금 근로자 비율 : 2012년 기준, 25.2%로 20개 국가 중 19위

⑤ 임금불평등도 : 2012년 기준, 4.7배로 23개 국가 중 22위

3) 노동생산성

l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임금 인상은 정체되고 노동생산성은 꾸준한 증가를 보

임. => 2014년 노동생산성(실질 GDP/취업자수)은 2007년에 비해 12.2% 증가, 반면 실질임

금은 4.3% 상승에 불과

* 실질임금과 실질 노동생산성(실질GDP/전체 근로자수)을 2007년이 각각 100이 되도록 지수화

하여 양자의 추세를 비교한 표(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원,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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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의 실태와 수준

1) 한국의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해 왔으나,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

정하고 이후, 대상자 범위 확대, 실질 최저임금 보장과 결정기준 등을 개정하면서 현행 법률로 

규정함.

l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l 연도별 최저임금 시급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 최저임금수준 비교

l 국가별 비교

- GDP 국가 순위 : 13위(1조 4,495억 달러, 2014년 기준) 

- 1인당 GDP 28,000불 국가의 최저임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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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OECD

- 최저임금 시급

자료: OECD 2014(단위: US$)

Ÿ OECD 34개 회원국 중 최저임금제 실시국가는 26개국임.  

Ÿ 최저임금제 없는 8개국1) 포함 시 한국은 OECD 국가 34개국 중 24위임.

- 저임금 근로자 비율

자료: OECD 2012(단위: %)

1) 핀란드(69%), 스웨덴(67.5%), 노르웨이(54.6%)는 2011년 기준 노조조직률 1, 2, 3위, 오스트리아(95%), 덴
마크(90%), 이탈리아(90%)는 산별협약 적용률이 90% 이상, 스위스, 아이슬란드는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임. 8개국 모두 고임금 국가.

국가 1인당 GDP 연도 최저임금액(US$)

한국 28,739 2014 5.2

호주 30,580 2004 15.06

프랑스 28,794 2003 10.98

벨기에 30,039 2003 11.74

아일랜드 27,340 2001 9.83

캐나다 27,335 2003 8.03

영국 27,168 2002 8.56

이스라엘 27,592 2008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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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체 노동자 1,878만명중 453만명(24.1%)이 저임금계층임.(2014년 기준)

Ÿ 2012년 기준 저임금 노동자 비율 순위: 미국 25.3, 한국 25.2, 이스라엘 22.1, 아일랜드 21.8, 

캐나다 21.7, 폴란드 21.6, 영국 20.5, 체코 19.7, 덴마크 19.0

l 국내 비교

-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시행 :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단순노무 용역노동자의 근로조

건이 사회이슈화 되어 용역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을 발표함.(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합동지침, 2011.11.28.)

- 이 때 공공부문의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함. 입찰 

및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기본급으로 적용함.

- 시중노임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 인부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낙찰률 최저하한으로 예정가격의 87.995%로 정하고 있음.

< 연도별 시중노임단가(일급/시급) 현황> 

구분 적용률 ‘12년 ‘13년 ‘14년 ‘15년

시중노임단가

100%
57,859

(7,232)

60,236

(7,529)

63,326

(7,916)

64,150

(8,019)

낙찰률 적용
50,768

(6,346)

52,854

(6,607)

55,565

(6,945)

56,449

(7,056)

최저임금 대비 

수준

100% 158% 155% 152% 144%

낙찰률 적용 138% 135% 133% 126%

         자료: 고용노동부

- 공공부문의 시설물관리업종은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의거 시중노임단가를 적

용 받고 있으므로, 시중노임단가와 최저임금액을 비교함

Ÿ 기계, 전기, 보일러 등 관련 직종 인력은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하고, 해당직종이 없는 경

우 유사직종 노임 적용

Ÿ (예시) ‘15년 기계정비원: 일급 83,626(시급 10,453원), 전기정비원: 일급 80,807원(시급 

10,101원), 보일러조작원: 일급 81,812원(시급 10,227원)

-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Ÿ 2013년 시급(4,860원)은, 전체 노동자 월 평균 정액급여(시간당 임금)의 34%, 통상임금의 

29% 금액에 불과함.(김유선 박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 2013에서 인용) 저임금노

동자의 최저생계비 보장과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통상임금 50%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규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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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경제선순환

1. 최저임금 제도의 입법취지 

1)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

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

1조(목적))

2)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 수는 전체 임금노동자 18,776천명 중 227만명(12.1%)으로 4인 이하 

규모의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120만명에 달함.(2014. 8)

3) 최저임금은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

정과 노동력’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임. 다만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국민경제와 산업에 부정

적인 효과를 주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

4)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5만 명의 부담이 증가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

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생활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됨. 

2. 침체된 한국 경제의 타개책 : 최저임금 인상

1) 한국경제에 대한 ‘디플레이션’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대한 근거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어 

3%대 저성장 장기추세가 이어짐. 한국은행은 2015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3~3.8%로 하향

조정함. 이러한 저성장 추세에서 지난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0.35%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 담뱃값 인상과 주류 기여분(0.58%포인트)을 제외하면 물가가 

-0.23% 하락한 것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한 것은 1999년 이후 처음 (*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목표(2.5~3.5%)에 못 미치는 1%대 이하의 저물가 행진은 2012년 11월(1.6%)

이후 29개월째 이어짐.) 또한, 국내 민간소비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하회하는 소

비부진이 지속됨.(*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03년 55.7%에서 2013년 50.6%로 감소)

2)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비부진의 요인별 분석과 경제적 파급영향』(2014.3.7.) 보고서를 통해

l  소비부진의 요인

  ① 가계소득 비중 하락 ② 가처분소득 비중 감소 ③ 평균소비성향 하락

l  민간소비 부진에 따라

  ① 기회상실 민간소비와 GDP는 연평균 4.9조원, 이로 인해 GDP가 0.5%p 상승할 수 있는 기

회를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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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회상실 일자리는 연평균 11.5만개, 이로 인해 고용률이 0.3%p 상승할 기회를 상실한 것

으로 추정되며,

l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임금 상승,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가계소득 증대방안 마련과 지원책 확대

  ②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을 개선

3) 결국, 침체한 한국경제의 타개책으로써 “임금인상 -> 소득 증가 -> 민간 소비 확대 ->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임.

3.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 증대

1) 최저임금과 임금 인상은 빈곤구제와 구매력 상승으로 소비 상승, 내수 활성화로 이어진다.”

* 2013년,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포괄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최저임금정책 보

고서] (태국의 경우 하루 300바트로 최저임금 40% 상승 시뮬레이션 결과, 2015년까지 고용 

0.6%p, 실질 GDP 0.7%p 증가할 것으로 예측)

2) 『소비부진의 요인별 분석과 경제적 파급영향』(현대경제연구원, 2014.3.7.)

l 침체된 민간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소득과 가처분소득 증대가 시급함

l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해야 함.

3) 임금주도 성장 프로젝트의 실증적 연구결과

l Onaran and Galanis(2012)의 연구결과: ‘전 세계 이윤 비중의 가감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

과’- 임금 비중 감소로 인한 효과를 확인함.

- G20 개별 국가의 이윤 비중이 1% 증가할 때 국가의 수요 구성 요소들(소비, 민간투자, 순수

출 등)의 수치상 음수를 나타내어 임금주도 내수체제 국가들로 구분할 수 있음.

l 전 세계적으로 임금 비중이 1% 하락하면 G20의 총 GDP는 0.36% 감소함. 이윤주도 경제체

제 국가들이 세계적으로 임금 비중이 하락하는 경우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이 가능

함.

4)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새로 증가한 소득 중에서 소비로 들어가는 한계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11 -

4.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지원

1) 대표적 자영업인 편의점의 경우 본사 수수료율 조정

l 2014년 주요 3사(GS25, CU, 세븐일레븐) 총 매출 9조1,808억, 점포수 23,928개소, 점포당 월

평균 매출 31,973,699원,  매출 총이익은 9,592,110원

l 점포당 월 평균 본사 수수료 3,357,238원 (수수료율 평균 35%)

l 수수료율을 35%에서 30%로 5% 조정하면 월 평균 본사 수수료가 2,877,633원으로 인하되

어, 479,605원 절감. 즉, 최저임금 5,580원(월 116만원)에서 8,000원(월 167만원)으로 인상할 

때, 인상되는 임금이 1인당 51만원임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조정으로 직원 1명의 임금 인상

액을 감당할 수 있음.

l 이처럼 대기업 프랜차이즈 형식의 자영업 사업장에서는 가맹본부(대기업)의 책임으로 최저

임금 보전을 가능하게 할수 있음. 

2)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내용

3) 전체 자영업 중 1인 사업장과 본사가 있는 가맹자영업을 제외한 자영업자들은 원하는 경우, 취

업 프로그램을 통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 점진적 이직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 자영업자들

도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인상으로 전체적인 소득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  

4) 영국은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된 2004년, 2005년에 일자리 수가 크게 늘어났고, 가장 많이 오

른 2009년에 실업률이 오히려 낮아짐.

법률안명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소득세법

(홍종학)

∙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의료비와 교육비에 세액공제

※ 조특법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조항 삭제, 소득세법에는 의료비 등 공제 조항 신설

부가가치세법

(장병완)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이관하고 한도금액을 법률로 규정

※ 영세 자영업자(외식업 등)의 세금부담 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조정식)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를 연 600만원으로 공제한도 인상

하도급법

(강기정)

∙ 최저임금 인상 시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

※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최저인금인상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여신전문금융업법

(한명숙, 이상직)

∙ 영세가맹점을 위한 공익목적의 VAN사(전자금융보조사업자) 지정 근거마련

∙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인하(시행령 2억이하 1.5%, 2억~3억이하 2% 우대수수료 적용  

→  최고한도 100분의 2범위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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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증감

1) 김유선(2011)은 통계청의 월별 자료를 사용해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변화가 고용률 변

화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난 20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으며, 2000년 이후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함. 

2) 또,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6개 광역시도의 시계열-횡단면 자료를 사용해서 패널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을 전체 고용으로 하던 청년, 고령자, 여성으로 하던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고함.

3)  John Schmitt(2013)는 200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

증연구를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는 게 대세’라고 밝힘.

4) 이병희‧정진호 외(2008)는 시계열 횡단면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비율과 최저임금 수준이 고용률

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15~24세 청년층은 유의미하지 않은, 25~54세 중장년층은 유의미

한, 55세 이상 고령층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함.

5) 김대일(2012)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8~10년)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모형을 이용하여 최저

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시간당 임금이 하위 5% 이하인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감소시키는지 분석

한 결과,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서만 신규채용 감소효과가 유의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함. 이

에 대해 유경준(2013)은 외국인 근로자를 통제하지 못 했기 때문에 5인 미만 영세 사업체의 신

규채용 감소효과가 과대 추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6) 미국의 David Card 교수(버클리 대학)와 Alan B. Krueger 교수(프린스턴 대학)는 최저임금을 4.25

달러에서 5.05달러로 올린 뉴저지주와 그대로 유지한 펜실베니아주를 비교분석함. 그 결과 최저

임금을 올린 뉴저지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펜실베니아 체인점보다 고용을 더 늘린 것으로 나

타남. 세계은행도 2013년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없다고 결론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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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 8,000원

1. 임금은 결국 정치다.  

1) 폴 크루그먼은 지난 3월 5일자 뉴욕타임즈에서‘노동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임금은 버터 가격

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받는지는 단순한 수요 공급 원리 못지않게 사회적 압

력과 정치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 현장 실험 연구를 통한 광범위한 결론은 최저 임금이 적절하

게 상승하는 것은 고용 감소 효과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미약한 수준이다. 극도의 불평등과 

노동자의 몰락은 시장이라는 신이 정한 운명이 아니라 단지 사회적 선택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

리가 원한다면 그 선택을 바꿀 수 있다’고 밝힘. 

2) 최저임금미만 근로자 현황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 년 8월 원자료

l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 점진적으로 증

가하는 추세임. 이와 같은 통계는 노동자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꾀한다는 최저

임금법 본연의 취지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줌.

2. 주요 국가들 모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1)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을 심의하여 의결 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장관은 의결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 재심의 결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됨.(최저임금법 제8

조)

2) 세계 주요 국가들 모두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l 미국

-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10.10법안’ 제안, 최저임금 10불 시대 주도

- 지난 1월 20일 상하원 합동 국정신년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최

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1년에 1,600만원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

다면, 한번 해보라. 그렇게 못하겠다면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투표하라”고 연설

조사기간 ‘04.8 ‘05.8 ‘06.8 ‘07.8 ‘08.8 ‘09.8 ‘10.8 ‘11.8 ‘12.8 ‘13.8

임금근로자수(A)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479 17,048 17,510 17,734 18,240

미만근로자수(B) 849 1,213 1,442 1,891 1,747 2,104 1,958 1,899 1,699 2,086

미만율(B/A) 5.8 8.1 9.4 11.9 10.8 12.8 11.5 10.8 9.6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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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저임금과 혹독한 근로조건의 대명사였던 월마트가 올해 4월부터 최저

임금을 시간당 9달러로 인상(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7.25달러보다 1.75달러를 인상

하겠다는 것이며, 올해에만 한화로 1조원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

l 영국 (1993년 폐지된 최저임금 제도를 1998년 재도입)

- 2015년 법정 최저시급이 지난해보다 3% 인상된 6.7파운드(약1만 1천원)로 결정(물가상승률

을 감안한 실질 인상폭은 2008년 이후 최고, 올해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0%로 전망)

- 영국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5%인 120만명

l 일본

- 아베 정권은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돈을 풀어 엔저 효과를 만든 뒤 그

로 인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월급을 인상시켜 경기침체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구상

- 엔화 가치 하락으로 실적이 개선된 기업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기로 결정

l 독일

- 2015년부터 거의 모든 직종에서 시간당 8.5유로(약 1만원)의 최저임금제를 적용. 

- 고용 감축 우려도 있었지만 경기가 본격적 회복세를 탄 상황이었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축 우려보다는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3. 정부‧새누리당도 이미 약속한 최저임금 인상

1)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

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함. 

2) 또, 최저임금제도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함. 

3)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14년 7월, 장관후보자 서면 답변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 문

제 해결 등에 대해 검토 하겠다’며, 기업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투자 등 실물‧가계 부문으로 

흘러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힘. 지난 3월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에서도 ‘올해 최저

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함.

4)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월 5일, ‘최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

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환



- 15 -

영 한다’고 말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4월 8일)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지출 확대가 저소

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야당의견에 동의 한다’고 밝힘.

5) 정부와 여당의 발언 내용은 ‘임금이 소비의 원천’이라는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존중하는 방향

으로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고무적 변화임

4. 2020년에 도달 가능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성장의 열매가 고루 분배될 때 성공한 사회가 된다. 민주주의 중흥을 위해서는 늘

어나는 번영이 반드시 사회구성원 모두의 몫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선진국들은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라는 혹

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산층의 구매력을 높여 기업들이 고용 유인을 갖게 

되는 번영의 선순환을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전략을 규명했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 시대이다.”(포용적 번영위원회 보고서 2014)

보고서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고, 중산층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 중의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들며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 달러로 높이면 (민간 생산직 및 비관리직)종업원 평균임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탄탄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줄이는 방법이고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을 줄여 세금도 절약할 수 있다.’면서 ‘아린드라짓 두브

(Arindrajit Dube), 마이클 라이히(Michael Reich), 윌리엄 레스터(William Lester)의 연구

가 여기서 고려하는 정도의 임금 상승이 측정 가능한 부정적인 고용 효과를 내지 않

을 것’이라고 밝힘.

1) 한국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기본적 생계비 규모에 미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소비

를 촉진하여 단시간 내에 효과를 냄과 동시에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함. 당장은 시중노임단가 금액(8천원)과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정액급여 

평균값(16,210원, 김유선 박사)의 50% 금액에 해당하는 8천원 인상이 목표임.

2) 특히 2~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통해 한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국가 경제력에 걸 맞

는 기준을 결정함으로써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함. 

3) 최근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추세(연 평균 7% 인상)로는 2024년에야 최저임금 1만원 대에 진입하

고, 연 평균 10% 인상을 가정하더라도 2022년에야 1만원에 도달함. 

4) 2016년, 최저임금을 최소 8,000원(43%인상)으로 인상하고,

l  연 평균 7% 인상하면, 2019년~2020년에 1만원 진입,

l  연 평균 10% 인상하면, 2018년~2019년에 1만원 진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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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로드맵>

구분 연평균 7% 연평균 10%
2016년 8,000원

연평균 7% 연평균 10%

2015년 5,580      5,580 

2016년 5,971      6,138 8,000 8,000

2017년 6,389      6,752 8,560 8,800

2018년 6,836      7,427 9,159 9,680

2019년 7,314      8,170 9,800 10,648

2020년 7,826      8,987 10,486 

2021년 8,374      9,885 

2022년 8,960    10,874 

2023년 9,587 

2024년 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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